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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학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사용이 비약

적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1억3천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ACS, 

2017). 국내에서도 4만5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기존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유통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 300~4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5; Lee et al., 2016). 유해화학물질

은 대부분 독성 및 확산성이 강해 사고로 인한 유출시 대

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황폐화

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Lee et al., 2016). 

국내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지역사

회 알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et al., 2015c;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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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introdu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s is a vital task for expanding workers' 
right to know and improving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this study, rational methods for introducing and 
administering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s were examined as a part of advancing chem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thods: The domestic status, social demands, and control cases from other countries about confidential information in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s) were all examined. Additionally, principles for introducing MSDS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what needs to be revised prior to its introduction, and procedures and manners of reviewing confidential information were 
suggested.

Results and Conclusions: When composition information on MSDS needs to be protected in the EU and Canada,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be claimed and then approved by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principle of review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or to rescinding information from MSDS. Applying the same principle, certain information on an MSDS that needs to be 
protected should be reviewed and approved in Korea. As a result, the MSDS is communicated with approval numbers replacing 
composition information. MSDS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has five steps, including deciding whether chemicals claimed to 
be confidential are excluded from applying for a confidentiality exemption, the names and concentration ranges of ingredients are 
adequate, and the claimed information is valid in terms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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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2017a),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도에 의한 근

로자의 알권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Kim et al., 2015c; 

Lee et al., 2016).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의 성분, 건강영향 및 응급조

치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자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화

학제품 관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95.05.01)

을 통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MoEL, 

2017b). MSDS 제도의 도입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

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알권리

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Workers' right to know(US 

DoL, 1983) 및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의 No 

data, No market(ECHA, 2007) 등이 그 근거이다(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업체에서 사용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합

물질 MSDS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와 유해성․위험성

에 관한 정보를 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는 

이유로 정보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Lee et al., 2007; Lee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장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MSDS에 대한 신뢰

성과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고 있으며,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Lee et al., 2016). MSDS 제도는 화학물질

의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공개체

제(Kim et al., 2015c; MoE, 2017)와는 전혀 다른 차원

의 정보공개 문제로서 사업주의 의무이행 측면 외에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관

리를 위한 노사협력의 기초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저

유해성 제품의 대체선택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의 기

틀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

정하고 있다(KIPO, 2014). 선진외국에서도 MSDS 영

업비밀 남용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등록 또는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는 

EU ECHA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에 의한 MSDS 

영업비밀(대체명칭 사용) 제도(EU EC. 2009; Kim et 

al., 2015b),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WHMIS 

(The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캐나다 작업장 유해물질 정보시스템) 및 HMIRA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캐나다 유

해물질정보심사법)에 의한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GoC, 2015) 및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응급계

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에 의한 영업비밀 

관리제도(US EPA. 1986) 등이 있다(Lee et al., 2016). 

이러한 제도들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공지성

(비밀성), 경제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성,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Lee et al., 2016). 

MSDS 제도시행의 질적 측면에서 MSDS의 신뢰성

에 대한 우려(실제 성분과 자료상 성분의 불일치와 

성분이 가진 독성정보의 불일치 등에 관한 비판 및 

사회적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며(Lee et al., 2004; 

Lee et al., 2005; Lee et al., 2007; Lee et al., 2009; Lee 

et al., 201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

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민

단체 등의 제품 성분공개 요청에 대하여 제조사가 영

업비밀을 이유로 MSDS에서 비공개하는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Kim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는 산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MSDS 등록 및 영업

비밀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Kim et al., 

2015c; Kim et al., 2016). 그리고 지난 2017년 7월 신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로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및 운영의 제

도화를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NPAC, 

2017).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의 범위가 다른 선진

국들과 비교하여 다소 넓다는 비판이 있고(Kim et al., 

2015a; Kim et al., 2015b),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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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MSDS 제도의 효과적 시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Lee et al., 2016),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 MSDS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자 알권리 보장

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인 화학물질 정보의 공급망 

관리가 강조되면서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MSDS 제도

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MSDS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합리적인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는 국내 MSDS를 통한 화학물질 정보전달 개선을 위

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DS 관련 영업비밀 현황 

및 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구내용과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

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언의 내용으로 산업체 유통 MSDS 영업비밀 심

사제도 도입의 원칙,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제적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였으며, MSDS 영

업비밀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여 MSDS 화학

물질 정보관리 수준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

영 실태를 조사

EU CLP(EC, 2009), 캐나다 WHMIS 및 HMIRA 

(GoC, 2015), 미국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기준)(US DoL, 1983) 등에 의

한 주요 선진국의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 개념과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 기준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선

진외국의 영업비밀 판단 기준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령(MoEL, 2017a)에 의한 MSDS 영업비밀 판단기준을 

비교하였다. 

2. 국내 산업체 유통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

입의 원칙 

EU 및 캐나다에서 영업비밀 신청 절차 및 방법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을 7가지의 내용으로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지침서

(UN, 2017)에 의한 MSDS 상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

는 정보의 내용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 정보의 제공 보장 등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였

다.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원칙과 관

련하여 캐나다(GoC, 2015) 및 EC(EC, 2009)의 MSDS 

적정성 검토의 내용과 사업주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내용도 조사하였다. 

 

3.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

행적 개선 필요사항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

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 필요내용을 5가

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적 조치 필요내용으

로 제시한 내용은 심사업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MSDS 상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물질의 종류를 제

한,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으로 단계화, 

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 등이다.

4. MSDS 영업비밀 심사의 절차 및 내용 제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7개사 22개 

MSDSs)을 통하여 국내 기준화하려고 하는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원칙과 단게별 절차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Ⅲ. 결    과

1.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

영 실태를 조사

EU CLP(EC, 2009), 캐나다 WHMIS 및 HMIRA 

(GoC, 2015), 미국 HCS(US DoL, 1983) 등에 의한 주

요 선진국의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 개념과 국내

의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 기준(MoEL, 2017a)은 비슷

한 수준이다.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개념이 MSDS제

도상의 영업비밀보호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는 크게 사전심사 

제도와 사후 심사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사전심사제

도는 EU 및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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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 화학물질(유해성․비유해성 물질)의 “구성성

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유

통 전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방법이

다. 사후 심사제도는 미국 OSHA와 현재 국내 고용노

동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업비밀제도로 MSDS의 영

업비밀 정보공개에 따른 분쟁발생 또는 사업장 지

도․감독 시 수거한 MSDS의 영업비밀 적용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

외국의 MSDS제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비

밀 인정을 위한 등록ㆍ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

업비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존재하거

나 혹은 각 개별신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의 신청대상 및 심사의 절차 등은 Table 

1과 같이 국가별로 공통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부분

적으로 국가별 일부 특유 사항도 있다. 

EU 및 캐나다의 선진국의 영업비밀 적격성에 관한 

심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통하여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비밀성이 인정되

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

에게 알려진 정보인지, 비밀관리를 위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보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심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구

체적인 사실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되고 있

다. 그리고 특별히 캐나다의 경우 심의기준은 정보의 

비밀성에 관한 심의와 아울러서 신청인이 제안한 

Category Canada EU

Regulation Health Canada HMIRA Article 11 ECHA CLP Article 24

Reviewing body
Department within Health Canada
(appro. 20 staff)

Staff in ECHA
(organized upon a claim, appro. 5 staff)

Claimable chemicals
Without restrictions Without community exposure limit

Substances with low hazard classification level

Claimant Manufacturer, 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 Manufacturer, 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

Non-disclosure info.
Chemical names, concentrations, trade names, 
suppliers, and etc.

Chemical names and etc.

Subjects for review

Validity of confidentiality
  Openess, economic benefits, efforts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ubstantiality of 
investment, and etc.

Adequateness of MSDS

Validity of confidentiality
  Openess, economic benefits, efforts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ubstantiality of 
investment, legitimacy, feasibility of financial 
loss, and etc.
Adequateness of alternative chemical names

Replacing composition info. 
with

Generic chemical name
Alternative chemical name suitable to deliver 
enough info.
※ public name in REACH

Notes

Trusting claimant's info. and taking less time 
in review
Consuming a considerable time and manpower 
in assessing MSDSs

Trusting claimant's info. and taking less time 
in review
Focusing on reviewing alternative chemical 
name(s)

Review based on

(Confidentiality) Claimant's documents without 
additional verification
(Hazards) Trusting a claim

(Confidentiality) Claimant's documents without 
additional verification
(Hazards) Trusting a claim without CLP 
harmonized classifications

Decision made

Issueing registration number no later than 7 
days of registration. MSDS communicatable 
with the number on it
No limit in assessing MSDS

Within 6 weeks of claim receipt
※ Automatic approval in case of no notice 
within 6 weeks

Valid until
For three years Until approved conditions changed

  (Fee required for use)

Fee 900∼1,800 CAD 100∼500 EURO

Table 1. Confidentiality claim in Canada and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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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전체 내용이 WHMIS 제도의 준수성에 관한 적

합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심사되고 있다. 캐

나다에서는 1980년대 기업이 생산한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극도의 불신 때문에 노사정 합의로 MSDS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때 MSDS의 적합성을 평가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제정되었다(GoC, 2015). 

영업비밀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신청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심의기관에서의 심사와 결정을 통하여 마

무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신청의 접수와 함께 신

청인이 제안한 Generic chemical name(GCN)이 등록되

며, 교부된 ‘HMIRA 등록번호’를 MSDS에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판매ㆍ유통 및 사용 행위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Generic chemical name 및 함유

량 표시의 적합성도 심의내용이 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U 및 캐나다에서 영업비밀 신청자는 신청시 소정

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할인금액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신청 건수 또는 신청 

물질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신청수수료 이외에 사용에 대한 수수료

도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 산업체 유통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

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

EU 및 캐나다에서 영업비밀 신청 절차 및 방법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MSDS 상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업주에게 경

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해당 정보

의 비공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만, 비공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MSDS 상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으로 제한 한다. 이와 관련하여 UN GHS 지침서(UN, 

2017)에서도 영업비밀 정보의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

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한정되어야 하며, 

MSDS 상 다른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관계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결과 고유해물

질(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A, 구분 1B, 구분 2에 해당되는 물질 및 

급성독성 구분 1 ~ 구분 3에 해당되는 물질 등)은 반

드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넷째 사업주는 MSDS 상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되

더라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UN GHS 지침서에서는 영업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작업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보

호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심사 신청은 MSDS 

작성 의무를 지닌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여섯째 심사 신청 가능물질은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구분이 비교적 낮은 저유해성 물질 및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며, 그 성분의 명칭을 대체할 화학물질

명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일곱째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와 관련하여 함유량

의 정보도 영업비밀 심사를 받아 기재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원래의 함유량을 포함하는 일정의 범위

내(현재는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기재할 수 

있다. 

이들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원칙

과 관련하여 캐나다(GoC, 2015)에서는 MSDS 상 정

보의 비공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등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정부가 해당 MSDS 상 모든 항목의 적정성

을 검토하여 적절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있

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C(EC, 2009)에

서는 사업주가 MSDS 상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되더

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됨을 스스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3.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

행적 개선 필요사항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

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 필요내용을 정

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심사업무 전담조직

의 설치․운영하여 MSDS상 영업비밀 적용 사유의 타

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

고,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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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MSDS 상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물질의 종

류를 제한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공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청 항목은 현행과 같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고, 제품명, 

유해성 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

공개 사유가 타당할지라도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반

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비공개 신청 대상 물질을 제한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적․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

내 유통 MSDS를 일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우므로,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으로 단

계화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신

청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

고,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MSDS 상 영업비밀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고, 

영업비밀 심사 신청 및 비공개 승인 여부를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4. MSDS 영업비밀 심사의 절차 및 내용 제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7개사 22개 

MSDSs)을 통하여 국내기준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영

업비밀 사전심사 제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MSDS 상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승인 시 승인번호를 MSDS에 

기재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영업비밀 신청의 타당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 기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신청 시 제출

된 유해성 정보 등을 검토하여 유통 MSDS 정보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 

MSDS 영업비밀 심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으며, 

단계별 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영업비밀 제외물질 해당여부) 화학물질 유해

성이 Figure 2와 같은 “유해성이 낮지 않은 물질”로 

분류되어 영업비밀 제외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2단계(대체 화학물질명의 적정성) 신청인이 제출한 

대체화학물질명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전달이 충분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로 환경부 ｢자료보호신청서

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 또는 ECHA의 Lexicon guide 

(Annex VI, Part B of the 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

에 따른 대체 화학물질명의 적용방법을 근거로 실시 

3단계(함유량 범위 적정성) 보호를 요청한 함유량

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단계(영업비밀 타당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및 유용성에 대한 입증자료 검토

5단계(유해성 분류정보 반영의 타당성) 신청대상 

화학물질 등 구성성분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여 혼

합물(제품) 전체에 대한 유해성 분류정보 검토 

Application ⇒ Receipt ⇒ Decision ⇒ Notice

◦(Subject)
Name/Concentration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
(Supple-

ment/
Return)

◦(Receipt)
Record/Preservation

◦(Confirm)
Adequateness

←
(Supple-

ment/
Return)

◦(Step 1) 
Chemicals excluded from 
exemption

◦(Step 2) 
Alternative name

◦(Step 3)
Concentration

◦(Step 4)
Confidentiality

◦(Step 5)
Aticle classifications

◦(Approval) 
approval number

◦(Disapproval) 
disclosure

Make an objection

Figure 1. Proposed procedures in MSDS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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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MSDS 영업비밀 심사에 관련된 단계별 절

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 승인번

호와 함께 승인을 통지(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3년이 도과하기 30일 전에 심사 재신청)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MSDS에 승인번호를 기

재하여 양도․제공하도록 한다. 심사결과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사유를 통지하고, 영업비밀 신청 화학물

질을 MSDS상에 공개하여 양도․제공하도록 명령하

며, 불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이의제기 14일 이내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고    찰

국내 MSDS 제도는 1996년 도입되어 시행기간이 20

년 이상이 경과 되었다. MSDS 제도 시행은 최신의 정

확한 MSDS 화학물질 정보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

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MoEL, 2017b).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

의 정보, 물리적 위험성 등의 정보내용을 통해 취급하

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 근로자의 유

해물질 및 사고예방과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MSDS를 통해 자신이 취

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산업체에서 유통․관리하고 

있는 MSDS의 신뢰성이 낮고 영업비밀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Lee et al., 

2004; Lee et al., 2005; Lee et al., 2007; Lee et al., 

2009; Kim et al., 2015a; Lee et al., 2016). MSDS의 신

뢰성이 낮은 이유는 실제 성분과 자료상 성분의 불일

치, 독성정보 내용의 불일치, 화학물질 유해성․위험

성 분류의 불일치 및 영업비밀 기재의 남용 등이 주

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Lee et al., 2007; Kim et al., 

2015a), 이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영업

비밀 기재의 남용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

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인정 범위의 

제한과 영업비밀 인정 요건에 대한 기준제시 등의 조

치가 있었으나(Lee et al., 2016; MoEL; 2017a), 국내 

유통 MSDS의 영업비밀 적용 비율은 Table 2에서와 

같이 Lee et al.(2011)이 연구한 “사업장 MSDS 영업

비밀 적용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비

교하여 2013년 GHS MSDS 전면적인 시행된 이후 

Lee et al.(2016)이 연구한 “산업체 유통 GHS MSDS

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약 

67.4%로 더 늘어났다는 보고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 관련한 근본적 성찰이 사회

적으로 요구되고 있었으며(Kim et al., 2016; NPAC, 

2017),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남용으로 MSDS 제도의 

효과적 시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Lee et al., 2016),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

요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전개된 영업비밀에 대한 가

치적 논쟁은 ‘공개가 원칙이며, 기업에게 정말로 중요

한 비밀정보만 비공개로 보호한다’는 형태로 정리되

고 있다(Kim et al., 2015c).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MSDS 영업비밀 제도는 미국 HCS와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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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bstances classified as hazardous excluded from exemption(sh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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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다(US DoL, 1983; Kim et al., 2015c). 국내 산

업보건 영역에서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영업비밀에 

대한 관심은 작지 않았고, 관련된 연구가 계속 수행되

어왔다(Lee et al., 2007; Lee et al., 2009; Kim et al., 

2015c; Lee et al., 2016). 캐나다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사전심사(허가)제도의 국내 도입을 주

장한 연구 보고서는 10여전부터 요구되고 있었으며

(Lee et al., 2007), 영업비밀 사전허가제도의 도입은 

그 필요성을 논쟁보다 ‘어떻게 도입할 것’이고 ‘어떻

게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토론이 집중될 때라고 주장도 최근 있었다(Kim et al., 

2015c). 화학물질 정보소통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조

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화

학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화학물질 정보소통과 근로자 알권리의 출발이라는 주

장도 있었다(Kim et al., 2015a).

영업비밀 심사업무 수행에 따른 MSDS 적정성 평

가의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영업비밀 심

사의 한 항목으로 MSDS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

시하고 있었으나(GoC, 2015), 유럽의 경우 MSDS 적

정성 평가를 별도의 심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

았으며, 대신하여 유해성 분류 결과와 영업비밀 신청

의 근거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EU 

ECHA, 2009). 그러므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

도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수

준에서 우선 수위적 판단을 통해 법 규정화가 필요하

며, 제도화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부족한 제도를 보완

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영업비밀 

적용 실태조사,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결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이

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중요하

다. MSDS 영업비밀 심사 단계와 심사 내용을 세밀하

게 검토할 수 있는 영업비밀 사전심사의 시범운영 사

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의 유해성 평가, 대체화학물질명 심사 등에 관한 

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인프라의 조기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산업계 지

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하는 노력과 영

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도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MSDS 화학물질정보 전달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합리적인 도

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실시되었다. EU 

및 캐나다의 영업비밀 심사제도는 사전심사 제도를 

원칙으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비공

개하려는 경우 유통 전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을 심사

하는 제도방법이다. 국내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 원칙은 MSDS 상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일부 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

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후 승인번호를 MSDS에 기

재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MSDS 영업비밀 심사는 영업비밀 제외물질 해당여

부, 대체 화학물질명 및 함유량 범위의 적정성, 영업

비밀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제

도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비

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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